


제53호
2017년 3분기

농식품부는AI 발생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평창동계올림픽대비AI발생

방지를위한강도 높은 방역대책추진

※최근전국철새도래지등지의야생조류분변에서AI바이러스(H5형등)가
지속검출중에있으므로각농가에서는철저한차단방역이요구됨.

▶ ’17년 9월말 현재 종오리 사육마리수(암컷기준)는 641천수로 전년대비 2.5% 감소

•육성:299천수(46.6%),산란:342천수(53.4%)
*’17년3분기종오리입식수는150,998수로전년동기(130,100수)대비16.1%증가

▶ ’17년 3분기(9.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 

•오리전체사육마릿수는6,987천수로전년동기(8,770천수)대비20.3%감소
•오리사육가구수는508가구로전년동기(639가구)대비20.5%감소

▶ ’17년 10월 말 현재 오리시세는 새끼오리 1,600원, 생체오리 8,000원

AI는 10월 전후 철새도래시기와 밀접한 관계를 보임

※가축에서평소보다폐사율증가,산란율저하및임상증상발현등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심축발견시지체없이가축방역기관에신고(☎1588-4060,9060)

*축사별전용장화비치및축사이동시갈아신기
*농장축사내·외부주기적소독실시와철저한차단방역
*야생조류차단을위한축사별그물망설치·보수

*축사외부인출입제한및출입차량,사람등철저한소독
(농장출입구에출입통제안내문부착,방명록작성생활화)
*환절기에따른축사내온도유지및환기관리철저

고병원성 AI 예방 수칙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6층 T. 02-585-5286~7, F. 02-597-5249

*종오리 소식지는 매분기 익월초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공표이후 발행됩니다.

철새이동시기 도래에 따른 각 농장의 철저한 차단방역 필요

✽이종오리Data-Base자료는(사)한국오리협회에서전국종오리농장과부화장의종오리사육현황,생산현황을
조사하여작성한자료이며통계수치는일부차이가있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17.10.1 ~ ’18.5.31)



수

◆ 종오리 입식현황(페킨종)

월

◆ 종오리 사육수수현황(페킨종)

구분 경기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계

부화장 3 2 5 1 13 4 1 0 0 29
종오리농장 2 7 14 0 37 11 10 3 0 84

주) 현재 부화 및 입식중인 농장수(페킨종)

(단위 : 수, 암컷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년 630,578 486,537 395,420 458,413 498,385 569,961 611,896 637,309 642,264 664,585 667,039 640,769

’15년 554,431 567,581 550,318 595,965 628,194 653,996 693,894 749,129 795,133 789,570 754,928 682,990

’16년 667,605 612,402 632,721 630,996 657,129 644,809 634,630 625,469 657,673 647,013 589,290 374,517
’17년 372,992 405,455 381,032 432,627 481,209 534,440 561,896 610,099 641,031

 주) 국내 사육중인 전체 페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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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수, 암컷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4년 4,200 27,500 34,125 64,365 69,285 81,105 78,695 60,990 41,953 37,805 25,725 13,090 538,838

’15년 14,175 23,205 34,298 52,200 77,325 64,260 66,460 59,815 60,375 57,835 45,475 22,050 577,473

’16년 27,615 28,140 55,726 60,845 58,514 34,755 40,400 48,450 41,250 36,400 33,680 27,300 493,075
’17년 13,650 47,985 26,775 53,550 71,085 52,973 41,790 59,745 49,463 417,016

 주) 페킨(Pekin) 종오리 입식 실적

01

02

03

전국 종오리농장 및  
부화장 현황

종오리 입식현황

종오리 사육현황

•9월입식마리수는49,463수로
전월(59,745수)대비17.2%감소
-전년동기(41,250수)대비19.9%증가

•’17년3분기입식마리수는150,998수로
전년3분기입식마리수(130,100수)
대비16.1%증가

(1) 월별 종오리 사육현황(전체)

•사육중인종오리는641,031수로
전월(610,099수)대비5.1%증가
-전년동월(657,673수)대비2.5%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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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성 종오리 사육현황

•육성중인종오리수는298,815수로
전월(280,657수)대비6.5%증가
-전년동월(246,028수)대비21.5%증가

(3) 산란 종오리 사육현황

•산란중인종오리는342,216수로
전월(329,442수)대비3.9%증가
-전년동월(411,645수)대비16.9%감소

◆ 육성 종오리(페킨종)

◆ 산란 종오리(페킨종)

(단위 : 수, 암컷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년 215,800 174,773 144,760 156,915 198,549 262,811 319,337 351,549 339,037 316,425 272,651 213,548

’15년 133,829 128,854 121,113 138,442 187,040 238,927 297,605 335,741 345,891 353,681 328,951 275,733

’16년 236,722 210,164 184,214 216,859 231,053 244,336 259,806 265,492 246,028 240,536 197,289 115,804
’17년 114,358 141,508 130,519 172,266 210,309 245,631 272,375 280,657 298,815

주) 국내 사육중인 전체 페킨종

(단위 : 수, 암컷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년 414,778 311,764 250,660 301,498 299,836 307,150 292,559 285,760 303,227 348,160 394,388 427,221

’15년 420,602 438,727 429,205 457,523 441,154 415,069 396,289 413,388 449,242 435,889 425,977 407,257

’16년 430,883 402,238 448,507 414,137 426,076 400,473 374,824 359,977 411,645 406,477 392,001 258,713
’17년 258,634 263,947 250,513 260,361 270,900 288,809 289,521 329,442 342,216

주) 국내 사육중인 전체 페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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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령

(4) 주령별 종오리 사육현황 
(단위 : 수, 암컷기준)

48,973

29,919
38,363

17,813 14,681 11,065
17,419 1,500 15,739 19,191

91,135

17,510

※협회의Data-Base자료는안정적인오리산업을위한수급예측,정책입안이나질병등보상관련
기준자료로도활용되는매우중요한자료이니각업체의정확한자료협조를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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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4년 4,906 3,523 2,386 2,152 3,828 4,539 5,123 4,695 4,580 4,898 4,116 4,694 49,440
’15년 4,358 4,265 5,148 5,691 6,438 6,659 6,586 5,426 5,669 6,026 5,619 4,985 66,870
’16년 5,401 5,636 6,294 6,137 6,838 6,657 5,067 4,615 4,782 5,753 5,531 2,789 65,500
’17년 2,947 3,588 3,987 3,451 4,089 4,110 4,137 3,837 4,047 34,193

주) 전국 부화장에서 생산·분양된 새끼오리 수수(페킨종)

◆ 새끼오리 생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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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오리 도축실적

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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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4년 4,514 4,265 3,761 3,034 2,405 3,084 4,891 5,577 5,290 5,141 4,065 5,028 51,055
’15년 4,810 3,904 4,552 5,615 5,740 6,776 7,230 6,629 6,776 6,438 5,845 6,743 71,056
’16년 5,710 4,733 6,331 6,261 6,580 6,659 6,650 6,496 5,311 5,855 5,792 5,069 71,447
’17년 2,852 2,499 3,288 3,391 3,933 3,775 3,943 4,444 4,703 32,828

◆ 오리 도축수수 

05

•9월중생산·분양된새끼오리는
4,047천수(페킨종)로
전월(3,837천수)대비5.5%증가

•9월도축수수(검역본부)는4,703천수로
전월(4,444천수)대비5.8%증가
-전년동월(5,311천수)대비11.4%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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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새끼오리 생산현황

오리 도축실적

◆ 오리 도축중량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4년 15,484 14,841 13,388 10,740 8,110 10,239 16,421 18,738 18,341 17,841 14,066 17,247 175,456
’15년 16,497 11,713 15,567 19,373 19,631 23,173 24,149 21,676 23,376 22,596 20,690 23,600 242,041
’16년 20,041 16,565 22,348 22,101 22,964 22,974 22,544 20,787 18,270 20,551 20,387 17,892 247,424
’17년 9,983 8,623 11,378 11,734 13,570 13,138 13,090 14,355 15,989 111,860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 

농가는 ’18.3.24일까지 모두 적법화 조치

를 이행

-’18.3.24일까지적법화완료가안될경우사용

중지·폐쇄명령등행정처분대상

※무허가축사를보유한축산농가에게위탁사육시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

주요 제도개선 내용

◆◇◆  무허가축사 적법화  ◆◇◆

■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가축분뇨법 시행규칙, ̓ 15.3.24)

(현행)오리의경우흙바닥에사육하고있어축사로인정되지않아가

축분뇨처리시설설치신고를할수없는상황

(개선)축사바닥면부터30cm이상비닐등방수재를깔고,10cm이상

왕겨또는톱밥등을깔면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면제

■ 의무적으로 설치한 가축방역시설(소독시설)은 건폐율 산정시 제외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제1항제1호에따른소독설비를갖추어야하

는가축사육시설(’15.4.27일이전)에설치한시설은건축면적및바닥

면적제외(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제3호카목)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건축법, ’15.8.11, 시행령 ’16.2.11)

(현행)위반내용에따라적정금액의이행강제금이부과될수있도

록구체적인산정기준을대통령에위임*(건축법제80조)
*건축법시행령개정:위반면적×시가표준액100분의50×위반내용(100분의

70,80,90,100)×50%

○축사등농업용시설(500㎡이하)의경우1/5감경,그외위반동기,

범위,시기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1/2의범위에서대

통령령으로정한비율을감경(건축법제80조의2개정)


